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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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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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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4,841 토지 5,085 - 1,957,011,000

     89
359x---
    359

     45
183x---
    183

     70
238x---
    238

 

     10
807x---
    807

     30
324x---
    324

제시외수목
        

(약 500주)
        

제시외수목
      

약 500주
      

일괄 7,500,000

이          하            여          백

\1,964,511,000 합  계

이안감정평가사사무소



Page : 1

A-2505-06

1. 감정평가 목적

2. 대상물건 현황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직산읍 석곡리

93-4
전 263.00 나지

농림지역,

계획관리
76,600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139-14 외

이용상황 용도지역

25,200

개별공시지가

(원/㎡)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소재 '석곡저수지' 서측 인근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박지

철 소유물(2025타경11709)』에 대한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Ⅰ. 감정평가 개요

토지

나지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21,000

1

기호 지번

직산읍 석곡리

139-14

지목

임야

면적

(㎡)

4,169.00

8
직산읍 석곡리

140-2
도로

324.00

×30/324
도로

2
직산읍 석곡리

139-22
임야 409.00 나지 계획관리 23,000

4
직산읍 석곡리

81-15
도로

359.00

×89/359
도로 농림지역 29,500

5
직산읍 석곡리

90-8
도로

183.00

×45/183
도로 농림지역 29,500

6
직산읍 석곡리

93-5
도로

238.00

×70/238
도로

농림지역,

계획관리
29,500

7
직산읍 석곡리

139-17
도로

807.00

×10/807
도로

계획관리,

농림지역
62,200



Page : 2

A-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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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5. 기타사항

가.

나.

다.

라. 기호(1,2)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기호 ㉠)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의 수량 및 규격,

수종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니,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수량 및 수종 등에 대한 재확인을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5월 23일 임.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5월 19일 ~ 2025년 05월 23일 이고,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

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

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토지대장 등에 의거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1,3,6,7)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두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소재하는 것으

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호(1,7)의 농림지역부분과 기호(3,6)의 계획관리지역 부분은 극히 미미하여, 토지별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1~3)토지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

로 탐문조사되는 바, 승인내역에 대한 유효성 여부 등 상세내역은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의 확인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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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 제시외 수목 감안시 토지가액(기호(1)토지) : 1,696,000,000원.

- 제시외 수목 감안시 토지가액(기호(2)토지) : 166,400,000원.

요하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기호(1,2)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기호 ㉠)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

는 경우 본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별지 "토지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병기하였는 바, 경매진

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기호(1) 토지상이 "컨테이너박스" 및 "이동

식 화장실"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간이구조로 평가에서 제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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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식

(1) 감정평가의 기준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 측면에

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계 법

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의 3방식이란,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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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2)

(3)

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투자 측

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

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

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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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주된 방법

 (나)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

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다)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

하였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

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

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

음.

라.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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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직산읍

석곡리

155

전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89,600

912.0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75,900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기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B

직산읍

석곡리

81-5

답 7,855.0 답 농림지역 소로한면
부정형

저지

일련

번호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25. 01. 01.> 기준 표

준지공시지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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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2025.01.01 ~

2025.05.23

2025년 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 단위 : % 】

구    분 기     간 계   산   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5.01.01~25.05.23 ) (계획관리)

2025.01.01 ~ 2025.03.31 : 0.484

2025.03.01 ~ 2025.03.31 : 0.151

( 1 + 0.00484 ) * ( 1 + 0.00151 * 53/31 )

 ≒ 1.007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 단위 :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5.01.01~25.05.23 ) (농림)

2025.01.01 ~ 2025.03.31 : 0.344

2025.03.01 ~ 2025.03.31 : 0.122

( 1 + 0.00344 ) * ( 1 + 0.00122 * 53/31 )

 ≒ 1.00553

계획관리지역

 (나)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구    분 기     간 계   산   식

농림지역
2025.01.01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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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시점수정치 결정

지가변동률 외의 시점수정시 참고자료인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에 대한 가

격변동률로서 지역의 광역성 및 품목의 다양성 등을 내포하고 있어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가변동을 적

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지가

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라) 개별요인 비교

평가대상토지 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아래

와 같이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함.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다) 지역요인 비교

가로조건 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보도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환경조건

개별요인 비교 항목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획지조건 면적, 형상, 고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용적률 및 고도 제한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이용상태 및 효용성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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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0.95 1.00 1.00 1.25 1.02 1.00 1.211

3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A 1.12

대상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0.392

1.00

접근조건 격차율 계

1.15 1.00

본건은 비교 표준지 대비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획지상태 등에서 개별요인 우세함.

1

4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비교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5

1.00 1.250.95 1.00

B 0.95 1.00 1.00 1.25 1.02 0.33 0.400

1.02

1.15 1.00 1.23 1.00 0.33 0.523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비교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1.00

1.23

1.25 0.33

1.00 1.584

1.00 1.00

0.33 0.400B

B 0.95

가로조건

본건은 비교 표준지 대비 가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획지상태 및 행정상 규제정도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2

A 1.12 1.15 1.00 1.23 1.00 1.00 1.584

본건은 비교 표준지 대비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획지상태 등에서 개별요인 우세함.

7

A 1.12

6

B 0.95 1.00 1.00 1.25 1.02 0.33 0.400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비교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비교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비교 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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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가격

[ 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평가(매매)사례 기준 가격

[ 선례단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

구    분

평가대상토지 기호(1,2)의 인근지역 유사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 판례(2003다38207, 2004.05.14선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

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비교사례(평가선례,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간의 가격 격차율을 산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

려하여 당해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유사토지의 시세수준과의 가격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지가수준(원/㎡)

약 350,000 ~ 450,000원/㎡

평가대상토지 기호(3) 인근지역 유사토지 약 150,000 ~ 250,000원/㎡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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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①

상기 감정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유사

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중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기

호< 가, 마>를 선정하였음.

나 담보
석곡리

1**-*
임 계획관리 371,000 2024.02.20

기호

가

구 분

법원경매

라 담보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인근지역 감정평가선례

 비교사례 선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용도지역
단 가

(원/㎡)
비고

계획관리 377,000장

다 법원경매
석곡리

1**-1*
임 계획관리 407,000 2023.05.26

석곡리

1**-*
대 계획관리 424,000 2024.02.19

2023.10.30마 담보
석곡리

7*-*
과수원

기준시점

2025.02.20

소재지

농림지역 143,000

석곡리

1**-1*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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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5,900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3.3929

격차율

0.90 0.94

비교표준지(A)

기준단가

(원/㎡)

76,463 

시점수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5.02.20~25.05.23 ) (계획관리)

2025.02.01 ~ 2025.02.28 : 0.153

2025.03.01 ~ 2025.03.31 : 0.151

( 1 + 0.00153 * 9/28 ) * ( 1 + 0.00151 ) * ( 1 + 0.00151 * 53/31 )

 ≒ 1.00459

평가선례(가)

 획지조건

0.90개별요인 비교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기타조건

0.6851.001.00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획지상태, 행정상 규제정도 등에서

개별요인 열세함.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 (1.000)

 가로조건

0.90

지역요인 비교

격차율 계
 행정적

조건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1.00459

1.00743

0.685

--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A) / 비교사례 기호(가)

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를 선

정함.

259,430 1.000

산정단가

(원/㎡)공시지가

(원/㎡)

구   분 시점수정치

 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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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B) / 비교사례 기호(마)

구   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

(원/㎡)

평가선례(마)  143,000 1.02417 1.000 1.235 180,873 

2.0076

비교표준지(B)  89,600 1.00553 - - 90,095 

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를 선

정함.

시점수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3.10.30~25.05.23 ) (농림)

2023.10.01 ~ 2023.10.31 : 0.102

2023.11.01 ~ 2023.11.30 : 0.077

2023.12.01 ~ 2023.12.31 : 0.067

2024.01.01 ~ 2024.12.31 : 1.700

2025.01.01 ~ 2025.03.31 : 0.344

2025.03.01 ~ 2025.03.31 : 0.122

( 1 + 0.00102 * 2/31 ) * ( 1 + 0.00077 ) * ( 1 + 0.00067 ) * ( 1 + 0.01700 ) * ( 1 + 0.00344 ) * ( 1 +

0.00122 * 53/31 )

 ≒ 1.02417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 (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00 1.00 1.00 1.26 0.98 1.00 1.235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행정상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하나, 획지상태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Page : 15

A-2505-0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최근 경기 동향 및 인근지역의 매매 동향과 상기 평가사례 및 인근지역 내 적정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

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 하였음.

1.584

결정단가

(원/㎡)

3            89,600 1.00553 1.000 1.211 2.00           218,211          218,000

          410,592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호

3.39           410,592

3.39           75,900

         411,000

기호

1 1.00743

시점수정치

그 밖의 요인 결정 보정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2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1.00743 1.000

1.584

산출단가

(원/㎡)

3.39

1.000

A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411,000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75,900

4            89,600 1.00553 1.000 0.392 2.00            70,634            71,000

B 2.00

5            89,600 1.00553 1.000 0.400 2.00            72,076            72,000

6            89,600 1.00553 1.000 0.400 2.00            72,076            72,000

7            75,900 1.00743 1.000 0.523 3.39           135,568          136,000

8            89,600 1.00553 1.000 0.400 2.00            72,076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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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

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 하며,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

정보정은 불필요함. (1.000)

332,611 2022.05.25

기호

a

지목

공장용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재지

성환읍 율금리

3**-*

토지면적

(㎡)

3212

용도지역 거래금액(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상기 사례 중 비교적 최근 사례로서,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및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거래사례 기호 < a, b > 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나) 사정보정

사례 선정 및 그 이유

1,068,348,000

인근 거래사례

(2)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b
직산읍 석곡리

5*-**
전 1085 농림지역 150,000,000 138,248 2024.10.21

계획관리

 (가) 비교 거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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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 단위 : % 】

기     간 계   산   식구    분

2022.05.25 ~

2025.05.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2.05.25~25.05.23 ) (계획관리)

2022.05.01 ~ 2022.05.31 : 0.365

2022.06.01 ~ 2022.06.30 : 0.380

2022.07.01 ~ 2022.07.31 : 0.356

2022.08.01 ~ 2022.08.31 : 0.342

2022.09.01 ~ 2022.09.30 : 0.286

2022.10.01 ~ 2022.10.31 : 0.267

2022.11.01 ~ 2022.11.30 : 0.061

2022.12.01 ~ 2022.12.31 : 0.054

2023.01.01 ~ 2023.12.31 : 3.336

2024.01.01 ~ 2024.12.31 : 2.720

2025.01.01 ~ 2025.03.31 : 0.484

2025.03.01 ~ 2025.03.31 : 0.151

( 1 + 0.00365 * 7/31 ) * ( 1 + 0.00380 ) * ( 1 + 0.00356 ) * ( 1 +

0.00342 ) * ( 1 + 0.00286 ) * ( 1 + 0.00267 ) * ( 1 + 0.00061 ) *

( 1 + 0.00054 ) * ( 1 + 0.03336 ) * ( 1 + 0.02720 ) * ( 1 +

0.00484 ) * ( 1 + 0.00151 * 53/31 )

 ≒ 1.08906

2025년 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계획관리

 (다) 시점수정

▶ 평가대상토지 기호(1) / 비교사례 기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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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

대상토지

기호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가치형성측면에서 유사하고 대체성이 인정되는 바, 지역

요인은 동일함.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라) 지역요인 비교

1.12 1.00 1.1491.00 0.90

0.90 1.00 1.149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행정상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하나,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2

a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a 1.14 1.12 1.00

1.14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행정상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하나,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 평가대상토지 기호(3) / 비교사례 기호(b)

【 단위 : % 】

구    분 기     간 계   산   식

농림지역
2024.10.21 ~

2025.05.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4.10.21~25.05.23 ) (농림)

2024.10.01 ~ 2024.10.31 : 0.104

2024.11.01 ~ 2024.11.30 : 0.188

2024.12.01 ~ 2024.12.31 : 0.114

2025.01.01 ~ 2025.03.31 : 0.344

2025.03.01 ~ 2025.03.31 : 0.122

( 1 + 0.00104 * 11/31 ) * ( 1 + 0.00188 ) * ( 1 + 0.00114 ) * ( 1

+ 0.00344 ) * ( 1 + 0.00122 * 53/31 )

 ≒ 1.00894

2025년 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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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8

3

b 1.12 1.13 1.00 1.25 1.00 1.00 1.582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의 상태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획지상태 등에서 개별요인 우세함.

3 138,248 1.000 1.00894 1.000 1.582 220,663 221,000

1.149

결정단가

(원/㎡)

1.149 416,206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거래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4

사례단가

(원/㎡)

1.08906

332,611

416,206 416,000

416,000

기호 사정보정치

2 1.000 1.000

시점수정치
산출단가

(원/㎡)

1.000

71,415 71,000

1.000

4

b 1.12 1.13 1.00 1.25 0.98 0.33 0.512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1 1.08906

332,611

개별요인

비교치

지역요인

비교치

1.000 1.00894 1.000 0.512

대상토지

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5

b 1.12 1.13 1.00 1.25 1.00 0.33 0.522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거래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6

b 1.12 1.13 1.00 1.25 1.00 0.33 0.522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거래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7

a 1.14 1.12 1.00 0.90 1.00 0.33 0.379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거래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8

b 1.12 1.13 1.00 1.25 1.00 0.33 0.522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거래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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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8,000 221,000 218,000

(3) 시산가액 조정 관련 사항

411,000

2 411,000 416,000 411,000

411,000 416,000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2조에 따

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단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토지단가

토지 감정평가단가 결정

(원/㎡)

평가대상

토지기호

1

71,000

73,000

5 72,000 73,000 72,000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5 138,248 1.000 1.00894 1.000 0.522 72,810 73,000

6 138,248 1.000 1.00894 1.000 0.522 72,810 73,000

4 71,000 71,000

6 72,000 73,000 72,000

7 136,000 137,000 136,000

7 332,611 1.000 1.08906 1.000 0.379 137,286 137,000

8 138,248 1.000 1.00894 1.000 0.522 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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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72,000 73,000 72,000

평가대상

토지기호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단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토지단가

토지 감정평가단가 결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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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액의 결정

2. 결정의견

총 감정평가액 ₩ 1,964,511,000

사정면적

(㎡)
적용단가(원/㎡) 금  액(원)

5,085.00 - 1,957,011,000

구  분

토  지

비 고

기호(1)~(8)

제시외 수목 약 500주

감정평가액(합계)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소재 '석곡저수지' 서측 인근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용도

및 규모, 시공의 정도, 위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표준적 이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평가선례 수준 및 거

래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일괄 7,500,000 기호 ㉠

- 1,964,511,000

 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평가선례와 대상부동산의 제반 특성 및 환

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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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4,169임야 계획관리지역, 4,1691 충청남도 139-14 제시외수목411,000 1,713,459,000

농림지역천안시 서북구 감안시

직산읍 토지가액:

석곡리 1,696,000,

000원.

409임야 계획관리지역 4092 충청남도 139-22 제시외수목411,000 168,099,000

천안시 서북구 감안시

직산읍 토지가액:

석곡리 166,400,000.

원.

263전 계획관리지역, 2633 충청남도 93-4 218,000 57,334,000

농림지역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89

89도로 농림지역 359x---4 충청남도 81-15 박지철氏71,000 6,319,000

359천안시 서북구 소유지분

직산읍

석곡리

45

45도로 농림지역 183x---5 충청남도 90-8 박지철氏72,000 3,240,000

183천안시 서북구 소유지분

직산읍

석곡리

70

70도로 농림지역, 238x---6 충청남도 93-5 박지철氏72,000 5,040,000

계획관리지역 238천안시 서북구 소유지분

직산읍

석곡리

10

10도로 계획관리지역, 807x---7 충청남도 139-17 박지철氏136,000 1,360,000

농림지역 807천안시 서북구 소유지분

직산읍

석곡리

이안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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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30

30도로 농림지역 324x---8 충청남도 140-2 박지철氏72,000 2,160,000

324천안시 서북구 소유지분

직산읍

석곡리

소  계 \1,957,011,000

<제시외 수목>

약500주수목 소나무 (약500주)㉠ 충청남도 139-14, 실측사정일괄 7,500,000

천안시 서북구 139-22

직산읍

석곡리

소  계 \7,500,000

합   계 \1,964,511,000.-

이           하           여           백

이안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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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소재 "석곡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부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토지는 사다리형 내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4)~(8)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공히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본건 기호(4)~(8)토지)

가 소재하며, 기호(1,2)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

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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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70호선)<도로법>

-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직산읍7(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경계지역6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2)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기호 ㉠)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의 수량 및 규격, 수종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니,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수량 및 수종 등에 대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기호(1) 토지상이

"컨테이너박스" 및 "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간이구조로 평가에서 제외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3)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및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부 토목공

사가 진행된 나지상태의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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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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